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5. 29.(금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5.29.(금) 서울신문 – 대폐업 시대,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(논설)
ㅇ 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·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

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. 

ㅇ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
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,  
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.

2. 설명 내용  
□ 현재 입법 추진 중인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은 고용 형태, 계약 방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*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,
   *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,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,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
 ㅇ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님
□ 한편,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으로 근로자성이 확대되거나, 새로운 근로자성 기준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며,
 ㅇ 현재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(8건) 중 4대 보험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안은 없음
□ 정부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입법 취지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(고용·산재),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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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
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노동권을

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.


